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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第 163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開會式

2004년 2월 10일 (화요일》 11시 02분

開 會 式 類 (第  1S3 ©  臨 _會  M 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 :의사담당 김영구》

(11 시 02분 개식》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⑩ 의사담당 김영구 m 시 아분  폐식)

지금부터 저U63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희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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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63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1 號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2월 10일 (목요일》 11시 04분

議 事 日 程  (재 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재16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 조례 안

附議된 案件

1. 경 과 보 고 (의 사 과 장 )

2. 재16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재의)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 조례 안( 교육감 재출》

U 1 시 04분 개의》 ⑩의사과장  김장한

⑩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과보고 

⑩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 

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의사과장 김장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1월 31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수 

교육위원 외 4인으로부터 지난 제16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보류한 충청북도 Bio 교육문화회관 설치계획 

안 처리를 위하여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4년 2월 2일 공고 제2004-2호로 

제16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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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63회 -재 1차 본 회 의 ]

를 공고하였습니다.

집회공고 이후 2004년 2월 5일 교육감 

으토부터 충 청 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 정 원조례중개 정 조례 안을 의 사일 

정읊 변경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지난 i월 16일 제162회 임시회에서 처 

리 하신 충청 북도교육위 원 회 교육위 원 의 정 

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같은날 집행청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제출안건 처리결과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0일 제161회 임시회 제2 

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2004년 1월 17일 

충청복도의회에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고문변호사조례 안, 충청 북도학교급식 조 

례안과 2004년 1월 16일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2004년 1월 

17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한 충청북도교 

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둥 3건의 조례안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과  

충청 북도교육위 원회 교육위 원의 정 활동비 둥 

의 지 급에 관한조례 중개 정 조례 안은 2004 년 

2월 3일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저}

2차 본회의에서 각각 원안가결 되었으며.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은 2004년 2질 2 

일 저}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 

회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 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 

감소속지 방공무원 정 원조례중개 정 조례 안과 

제16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희 임시회에서 

심의틀 보류하였던 충청북도 Bio 교육문화 

회관설치 계획 안을 처 리하시 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⑩ 의장 이상일 

의 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2. 제16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화》 

회기결정의건

(11A| 〇9 @ )

⑩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저11항 제163회충청북 

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저}163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 

기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지 방공무원 정 원 조 례 중개 정 조 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산회 후에는 

충청 북도Bk>교육문화회 관설치 계획 안과 관 

련하여 현장율 방문하여 시설부지를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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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사시에는 교육위원님들의 간 

담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 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 

여 집행청 관계관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듣고, 또한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8일 청주시학 

교어머니회연합회장 둥 18명을 초청하여 

의건을 수렴한 내용에 대한 분석과 Bio교 

육문화회관 시설 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 시간을 갖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충청 북도교육감소속 지 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 정조례 안과 충청북도Bio교육 

문화회관설치계획안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 

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 다. ” 하는 위 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충청복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_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11A| l l g )

[제 163회 -제 1차 본회의 ] 

⑩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 

감소속지 방공무원 정 원 조례중개 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지 방공무원 정 원 조 례중개 정 조 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 이 장길 입 니 다.

항상 충북교육읊 걱정해 주시고 변함없 

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일 의 

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롤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 정 이 유는 지 방교육행 정 기 관의 기 구와 

정원기준둥에관한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 

직에 근거하여 기존 총정원제에서 표준정 

원제로 정원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단위학 

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행정력 강 

화롤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표준정원제 시행 

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2,823명에서 148명이 

중원된 2,9기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 

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 한 제 안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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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들아감}

[저1163화 -제 1차 본 회 의 ]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2)

(끝에 실음》

⑩ 의장 이상일

기 획 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 

감■소속지 방공무원정 원조례중개 정 조례 안은 

교육인적자원 부령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운영 방식이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 

제로 변경되고 따라서 총정원 2,823명을 

148명이 중원된 2,9기명으로 변경하여 중 

원되는 인원은 주로 단위학교 자율경영체 

저} 확립을 위한 교단지원행정 강화에 기 

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이 간만' 

하며, 집행청 관계관으로부터 2월 11일 

간담회시 자세한 보고를 들을 에정이므로 

조례심 사소위 원회 를 구성 하지 아니 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 

까?

⑩ 진옥경 위원

의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⑩ 의장 이상일 

^1.

⑩진옥경  위원

표준정원의 중원의 근거가 지금 여기에 

는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증원의 근거를 자료로 제출 요구합 

니다.

⑩ 의장 이상일

니!, 진육경 위원님께서 148명을 중원하 

는 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지금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바피는 

데 그 내용이 어떤지 들라서 풀으시는 거

죠？

⑩진옥경  위원 

그렇습니다.

•  의장 이상일

그 자료 내용을 진옥경 위원님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기틱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그 자료는 곧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ᅳ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⑩의장  이상일 

진 위원님 되셨습니까? 

⑩ 진옥경 위원 

에

⑩ 의장 이상일

다른 이의 없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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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3희 -제 1차 본 회 의 )

(모두 침묵》

니1,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U6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성 

영용 위원님과 송대언 위원님께서 수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아치고자 합니 

다.

제16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U 1 시 16분 산회》

〇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뿐,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4영_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중등교육과장 임통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총무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교육국장 김전원, 

초등교육과장 정무,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판, 

기픽관리과장 백남권,

※ 부 록

** 의사일정안(별첨 1)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별첨 2)

-  서면답변서(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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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63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2 號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2월 12일 (목요일) 11시 01분

議 事 EI程  (재1的회 임시회 재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개정 조례 안

2. 충청북도Bio교육문화화관설치개픽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설치계획안(교육감 제출)

(U 시 01분 개의》 조례중개정조_ 안

⑩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저않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임롱빈 중등교육 

과장께서 중등인사작업 관리 관계로 본회 

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블 받았습니 

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CL1 시 02분 》

⑯ 의장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지 방공무원 정 원조 례중개 정 조 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의 개정 

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방식이 총정원 

제에서 표준정원제로 변경되고, 따라서 

총정원 2,823명을 148명이 중원된 2,971 

명으로 변경하여 중원되는 인원은 주로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교단 

지원행정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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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정내용이 간단하며 집행청 관계관으 
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은 바가 있어 질 

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왼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 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 정 원조 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재 163회 -재 2 차 본 회 의 ]

2.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설치계획안

(11A[ 03분)

⑩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Bio교 

육문화회관설치계획 안을 상정합니다 .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규강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고규강 위원님께 

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강 위원 발언대로 나옴，

⑩고규강 위원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규강 교육위원입 

니다.

먼저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김천호 교육감님읊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 

다.

제162회 임시회의시 집행청에서 제출한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설치계획 안에 대하 

여 지난 1월 28일 청주시 학교어머니회연합 

회장 외 17명으로부터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2월 10일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설부지도 확인하였으 

며，그리고 2월 11일 교육위원 간담회를 통 

하여 거론된 질의사항들에 대하여 각자 교 

육위원님들께서 맡아 질의를 하기로 하였으 

나 질의의 일관성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몇 

몇 위원님들의 합의로 제가 일괄해서 집행 

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품성 함양과 정서 순화 

를 위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될 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하면서 그 명칭읊 

가칭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하였 

는데, 기관의 명칭울 보면 충청북도의 기관 

인지, 충점북도교육청의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율 위한 시설인지가 불분명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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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63회 -재 2 차 본 회 의 ]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임을 상징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 

하여야 된다고 보는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문화회관은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계획 

안에 보면 바이오학습관이 1,200평 규모로 

전체규모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데, 학생들의 체험활동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면적을 20향 안으로 될 수 있도록 축 

소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집행청 관계관께 질의드리겠습니 

다.

첫째, 총 소요재왼 195억원 중 40억원만 

기확보되어 있는데 나머지 155억원의 소요 

재원에 대하여는 지방 교육재정 형편이 어 

려운데 나머지 소요재원에 대한 확보 대책 

은.

들째, 교육문화회관 설립 예정 지역 인근 

에 비행장이 있어 비행기 소음이 문제시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장기적으로 볼 때 바이오산업은 오 

송지역이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되어 바이오 

관련 시설이 오송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바이오 관련 시설 

공간을 가변성 있게 설계하여 추후 용도변 

경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교육문화회관 건축시 장에인 편의 

를 위하여 적절한 설계와 전옹공간을 어느

정도 갖출 에정인지, 또한 장애자 이용 시 

설은 당초 설계시부터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

다섯째. 시설이 완공된 후 교육문화회핀 

을 운영함에 있어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으토 교육문화회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도민 

들도 이용하게 된다면 충청북도에서도 일정 

부분의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건립후 운영계획에 대한 대책은?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집행청에 

서는 이상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 

변읊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규강 위왼 자리로 돌아감》

⑩ 의장 이상일

고규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옥경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네, 진육경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우}원 발언대로 나옴》

⑯ 진옥경 위원

먼저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된 부분들은 앞서 고 위원께서 수렴 

해서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 

님들이 저마다 맡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저도 제 자리에서 할 플 알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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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나와서 하게 되니까 더 공식적인 

성격을 띠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교육위왼 진옥경입니다.

충청북도 학생들의 오！!  소망이었던 교 

육문화회관 건립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일부 예산이 통과되었음에도 환영하는 의 

견 못지 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 우려는 대체로 선정의 절차, 접근 

성, 시설 활용도, 주변 환경 문제 둥으로 

요약됩니다.

교육문화회관이 도민 숙원시설이니만큼 

다양한 우려들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설치계획 심의를 위해 다음 몇가지를 

질의하오니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먼저, 그간 가장 문제시 되었던 것은 

단체장들의 협의에 의해 장소 및 시설의 

성격이 사전에 결정되고 난 후 단 하나의 

장소를 대상으로 한 타당성 조사 및 공청 

회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도민의 여론에 근거하기보다 단체 

장의 일방통행적인 결장을 통해 독단적으 

로 사업이 결정되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에산이 수반되는 교육시 

설 건립 시 이 같은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도교육감 

께서는 착•약할 수 있는지요?

{제 163회 -재 2 차 본 회 의 }

두 번째, 2004년 2월 10일 교육위원 현 

장방문 시 제시된 조성계획도와 종전의 

계척도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서I 번째, 교육문화회관 내 바이오 전시 

관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최첨단의 

자료률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현재 충청북도로부터 보장받은 이행 계획 

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건립 에정지는 청주시 외곽 

순환도로에 인접하고 있다고는 하나 자가 

용 이용자에게 한정된 편리성일 뿐 서민 

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이 전무한 실정입 

니다. 그 확보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단지 내 죠이월드에는 첨단 

영상체험과 이벤트광장, 인공호수, 야생 

화정원, 라인스케이트, 릭보드장, 스케이 

트보드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밖의 놀이기구 민■지는 없습니까?

여섯 번째, 죠이월드, 골프장 둥과의 

자연스런 공간 분리 독립성 유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죠이월드 및 골프장, 컨벤 

션센터 둥 주변 시설 설립계척과* 교육문 

화회관 건립 시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시차가 있을 경우 기설립된 교육문화회관 

이용자를 위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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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63회 -재 2 차 본 회 의 ]

여덟 번째, 밀레니엄 타운 예정지 주변 

의 러브호텔 난립 방지 둥 교육적 환경 

조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홉 번째, 교육문화회관과 함께 건립 

한다는 종합스포츠센터 및 산남3지구 교 

육정보원 건립 계획이 함께 제시되었습니 

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에산 확보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 

입니까*? 혹시 주중동 건립을 기정 사실화 

하기 위한 분흥빛 청사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요?

열 번째, 교육문화회관을 도(道)와  공 

동 운영한다면 관리운영 체계나 책임소재 

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을 것이라 보는데 이를 조정, 해결할 

운영 조례는 별도로 제정할 것인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옥경 위원 자리로 돌아감》

⑩ 의장 이상일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 

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시면 그 시 간  

동안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곧 바 

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  교육감 김천호

예, 바로 되겠습니다.

⑩ 의장 이상일

그러면 집행청 관계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교육감 김천호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교육청의 현안사업인 충청북도 Bio 교육문 

화회관설치계획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주 

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고규강 부의장 

님과 진옥경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특별히 

고!가움을 표시드리 면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가 일부를 말씀드리고, 보다 소 

상한 내용은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가칭 충청북 

도Bio교육문화회관 명칭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건립은 충북교육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교육재정 형편상 추진되지 

못하던 중 2W 2 년 10월 이상주 전 교육부 

총리께서 바이오엑스포전시관 방문시 바 

이오엑스포 전시물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충청북도와 협의를 통해 바이오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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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 건립 계획을 보고하여 재정지원 약 

속을 받고 충청북도로부터 건립부지 

7,000평의 사용숭낙후 사업을 추진해 왔 

습니다.

동 명칭은 우리 지역의 핵심산업인 바 

이오 산업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와 바이 

오엑스포 전시둘의 교육적 활용, 그리고 

타 시 • 도와 차별화된 바이오 기초 체험 

학습공간을 배치하여 특성화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선 가칭으로 사응하여 왔습니 

다.

앞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명칭읊 착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바이오 관 

련 시설 면적 축소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관련 시설은 전시관 900 

평과 정보관 3W 평, 합계 1,200평이며, 

전시관은 생명관, 의학관, 미래관으로 배 

치할 에정으로, 당초 충청북도에서 바이 

오 엑스포 전시물의 전시관 시설로 1,200 

평을 요구하였으나 건축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면적을 축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관 300평은 영상박물관, 디 

지털도서관, 정보개발센터를 배치하여 바 

이오 관련 정보는 물론, 학생들의 폭넓은 

정보 습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시물의 세부 전시계획 둥을 

고려, 충청북도와 렵의하여 적절한 수준

[제163회-재2天!̂  본화의]

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자리로 들아감'》

⑩ 의장 이상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고규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업비 추가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견' 건립을 위해 소요되는 사 

업비는 195억원으로 국고에서 150억원, 

자체예산에서 4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국고재원 중 40억원은 현재 특별교부금으 

로 확보가 되어 있으며, 추가 소요액 155 

억원 중 국고 재원 110억원은 특별교부금 

으로 획"보하겨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긴 

밀한 협조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특별교부금 중 일부 재왼이 탁 

보되지 않율 경우에는 다소의 자체재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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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충당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교육문화 

회관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비행기 소 

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교육문화회관 건축시 외벽시공은 일■루 

미늄 복합판넬준공벽으로 하고, 창호는 

기밀시스템 창호 및 방음유리토 시공하여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로 시공하겠습니다.

시설배치시 실내놀이마당 둥 소음에 영 

향이 적은 시설은 가급적 외부에 배치하 

고, 영화 및 음악감상실 둥 소음에 민감 

한 시설은 내부에 배치하여 소음피해를 

최 소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 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바이오 관 

련 시설을 향후 다른 시설로 언제든지 가 

변성 있도록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시 

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바이오 관련 시설은 향후 바이오 체험 

학습장으로 기능이 다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용도변 

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변째로 질의하신 장애인 이 

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시설 배치 계획에는 장에

인 이용 편의시설을 갖준 전용시설읊 일 

부 확보할 계획이며, 회관건축 시에 장이} 

인, 노인, 임산부 둥의 편의중진보장에관 

한법를에 의거 장에인 및 노약자들이 안 

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 

록 장애인용 화장실, 경사로 둥 편의시설 

을 갖추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시설 완 

공후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의 운영비 부 

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이 완공되면 바이오 전시 

관 내부시설비와 그에 따른 관리 운영경 

비는 충청북도에서 부담하도록 도청 측과 

협의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무료로 사용할 계획이 

며, 공연장 둥 일부 시설은 주민들이 이 

응할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을 계획하고 있 

으며, 앞으로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관심 

읊 가지고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규강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육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 

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 위원님께서 단체장들과 협의에 의하 

여 장소를 이미 결정하고 난 후에 타당성 

조사나 공청회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 

시면서, 앞으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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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 하는 말씀의 질의블 해 주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건립은 2002년도 바이오 

엑스포에 관련하여 보고되고 재정지원읊 

약속받은 바 충청북도 부지 사용 승낙을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 

다.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추진할 경우에 

부지매입비가 추가로 약 한 200억원 정도 

가 소요되는 사업일 뿐 아니라 시기가 매 

우 지연될에 따라 현재 부지의 입지조건 

과 사업시기를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교육위원 현장방문 

시 제시된 조성계획도와 종전의 계획도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전의 부지 조성계획은 당초 계획에 

2,700평 규모로 계획이 되었던 것이 7,000 

평 규모로 확장하고, 시민체육공원, 시민 

광장 등 공공투자부문을 단지화 해서 교 

육문화회견' 이용자의 접근성을 용이하도 

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교육문화회관 내에 바 

이오전시관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첨 

단의 자료를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 

는데 충청북도로부터 보장받은 사항에 대 

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바이오전시관은 충청북도에서 관리 운 

영할 계획으로 별도의 보장을 받는 등의 

사안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충

청북도에서 관심을 가진 사업으로 위왼님 

께서 겨대하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업 

그레이드가 되도록 저희들과 충분한 협의 

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립 에정지인 청주시 외팍순 

환도로의 교통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 

다.

주중동 현 위치를 통과하는 시내버스는 

오창방면과' 주중동 종점을 2,3분 간격으 

로 시내 약 35개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습 

니다.

앞으로 오창단지 내 8,500여 세대와 율 

량2지구 1만 300가구가 조성되면 입주할 

경우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에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단지 내에 놀이기구가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충청북도의 조성계획에 의하면 죠이파 

크 내에 번지점프장율 계획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놀이기구 

단지나 계획이 변경되는 대로 사전에 위 

원 님 들한테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 다.

여섯 번째, 골프장 둥과 자연스런 공간 

분리, 독립성 유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 

니다.

교육문화회관 건립 부지 주변의 동산 

둥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공간이 

독립적으로 유지하는데 최대한 반영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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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골프장이나 죠이월드 둥 주 

변 시설 설립계획과 교육문화회관 건립 

시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교육문화회관 이용자에 대한 안 

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의 시설 인근에는 시민광장, 체육 

공원 둥 공공투자부문은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안전관리 문제 

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문화회관 개관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여덟 번째, 밀레니엄 타운 예정지 주변 

의 러브호텔 난립 방지 동 교육환경 조성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밀레니엄 타운은 충청북도의 계획에 의 

한 조성으로 단지 내에 러브호텔 둥은 없 

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충청복도와 청주시와 긴밀한 협조 

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유해시설이 설치되 

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흡 번째, 종합스포츠센터나 산남3지 

구 교육정보원 건립이 즉훙적인 계획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 

문화회관과 연계해서 2단계 사업으로 추 

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2년도, 2003년 

도에 정부에산으로 약 100억원율 요구한 

바 있어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이 직접

국회를 방문하셔서 이에 대한 당위성울 

설명하시는 가운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걸로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 

습니 다.

그러나 정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계 

수조정 단계에서 에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교육문화회관 설립 이후에 다 

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도 에산 

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율 경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정보원은 산남3지구에 저 

희들이 2006년도부터 설치할 계획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는 중기 5개년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장기계획으로써 즉흉 

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사업읊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답변드리겠 

습니다.

열 번째 질의하신 교육문화회관을 도와 

공동으로 운영한다면은 관리운영 체계나 

책임소재 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이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의향에 대해서 질 

의하셨습니다.

진옥경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필요하다면은 조례제정 둥 적극

C제 163회一제2 天f 본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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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으로 운영의 효율율 기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⑩ 의장 이상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들 

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현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보 

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 

겠습니다.

보충질의나 답변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송대헌 위원님 보충질의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고규강 위원의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 

립에 대하여,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 

습니다.

우리 도의 숙원사업이 마련된다는 점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오히려 예산이나 규 

모가 적은 점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실정

입니다.

[제 163희 -제 2 차 본 화 의 )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성격에 대한 질문 

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가칭 명칭이 말해 주돗이 바이오교육문 

화회관으로서 바이오 전시기능 위주의 교 

육회관, 설명은 전에 기획관리국장이 제 

안설명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저作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지 

원이나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테마식 

현장체헐학습장이 라는 목표에 부합되지 

않으며, 바이오 전시기능은 이 활동의 일 

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 

도된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시기능 위주 

의 교육문화회관 건립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교육감•께서 앞으로 폭넓은 의 

건을 수렴하여 명칭을 확정할 에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칭이라고는 하지만 바이오교육문화회 

관이라는 명칭을 내놓았다는 집행청의 발 

상에 대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 성격에 대 

한 확고한 의지툴 의심케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성 

격을 분명히 답변을 요구하면서 상징적인 

의미의 특성화된 명칭이라고는 하나 타 

시 • 도의 교육문화회관의 전시기능이 物 

미만인데 비하여 우리의 30%가 상위하는 

전시관 기능의 교육문화의 건립이 과연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서 이 시대가 필요 

한 7차 교육과정의 체험활동에 타당한 것 

인지, 대단히 그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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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회관 설립의 목적과 운영에 대 

한 대단히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 

율러서 그 부분은 그 타이블이 가칭이라 

고 하더라도 설립과 연관되는 부분입니 

다.

그래 이 의지를 집행청에 확고히 듣고 

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에 대한 심의를 해 

야 될 것 같아서, 고규강 위원님이 폭넓 

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가운테 교육 

감님은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하겠 

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교 

육감님께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묻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⑩의장 이상일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⑩ 부교육감 김용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⑩ 송대헌 위원

교육감님이 해 주세요.

⑩ 교육감 김천호

송대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 오교육문화회 관의 설 립 목적 이 라든 

지 필요성, 또 당위성 이런 것은 다 아시 

는 말씀이라 재론의 여지가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는 잘 이해가 

충족되시지만 전시공간이 너무 많아가지

고 당초 학생문화외관 성격에 좀 어려움 

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옳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답변내용 중 

에 있습니다만은 설립, 시작이 이루어진 

배경이 그렇게 돼 있고, 특히 바이오엑스 

포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풀론 도청에서 

주관읊 했습니다만은 150만 도민의 바람 

속에서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개최된 

21세기형의 새로운 첨단과학문화라고 생 

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까지 

국내에서도 16개 시 • 도 중에 면적규모나 

인구수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능력이 

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렇게 위에 있지 

않았던 그런 환경 속에서 발전해 왔다고 

이렇게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문화적 

인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충북을, 이 

지역을 21세기의 또 새로운 천년, 이 시 

대에 발전시키고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첨 

단과학문화를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육성 

시켜야 된다는 것은 도민이 다 인정읊 하 

는, 공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 

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충청북도 도 교육을 

생각하는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지역의 필요성, 지 

역발전의 전략, 이런 데 대해서 선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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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인재육성 

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우리 교육이 학생교육읊 맡고 있는 우 

리들이 당연히 역할을 해 내야 되지 않겠 

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의 몇몇 개의 학생문화회관, 교육문화희 

관이 있습니다. 저도 대구라든지 몇 군데 

헌장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주로 체육활동 

중심의 이러한 집회활동 중심의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는 

탈피를 하는 것이 #겠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하나의 종합단 

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체육이라든지 

아까 진옥경 위원님이 걱정하신 놀이시 

설, 이런 것들은 그 주변에 부대서설을 

많이 지금도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습니다 

만은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교육적으 

로 문화와 교육과를 잘 조화롭게 하는 특 

색있는, 그야말로 특성화된, 그러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학생문화회관이 마 

련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 

고, 마침 우리가 바이오산업이 충북의 전 

략산업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러한 

산업으로 지금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러 

한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가 학생문화희관의 교육적 기능율 가미하 

기 위해서, 특히 바이오쪽에 교육적인 기 

눙읊 가미하면 그야말로 종합적인 교육효 

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읊 가지고 그러한 구 

상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격은 분명히 학생의 문화중진과 또 

문화의 세계에 종합적인 문화마인드를 키 

워내기 위한 그러한 공간을 지향하는 것 

은 틀림없는데요, 거기에다가 첨단과학, 

또 특히 우리 충북의 전략산업이면서 세 

계수준의, 또 세계적인 그런 발전추세에 

맞는 이러한 첨단산업을 가미하는 이런 

것을 조화롭게 이렇게 마련해서 문화회관 

을 건립하면은 그야말로 학생교육을 위해 

서 바람직한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읊 했던 겁 

니다.

성격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 

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⑩ 송대헌 위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 여 워 보겠습니 다.

아까 부교육감 답변하시는 걸 또 제가 

제지했기 때문에 기희롤 드리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한 가지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학생 성격의 학생의 

문화활동 중심, 학생의 문화에 대한 마인 

드를 심는데 목적을 두고 좀 특색있게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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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첨단과학인 충북의 전략산업인 바이 

오와 연계해서 특성화된 바이오교육문화 

회관을 설립하겠다는 의지, 저도 전적으 

로 찬동합니다. 충북의 전략산업인 바이 

오를 저희가 전시해서 통보하고 아이들에 

게 교육하는 것이 절대로 나쁠 수 없습니 

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교육감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격이 학생들 

의 교육문화와 문화창달의 마인드를 심어 

주기 위한 데는 바이오전시관이라는 충북 

의 전략산업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7차 교육과정 

의 체험학습이라든가 각종의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첨부돼서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가칭이라고 하더라도 바이오 

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하니까 바이오교육을 

선전하는 회관인지, 충청북도 회관인지， 

충청북도 김천호 교육감이 충북의 학생들 

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로 교육에 문 

화를 심고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다양 

한 체험학습의 공간인지 이름이 혼동이 

안가요. 거기에다가 교육 집행청에서 정 

하는 이름이 가칭이라고 하더라도 바이오 

자가 앞에 붙어서 바이오교육문화회관, 

바이오롤 교육하는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혼돈된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가칭 명칭을 

잡았을 적에 이 성격에 대한 집행청에 의

구심이 가서 여워본 것입니다.

확실하게 김전호 교육감이 말씀하셨어 

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읊 퉁해서 교육활 

동을 하는 공간울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바이오 

라고 부분이 금이 강조되려면 학생교육문 

화회관 및 바이오전시관이라든가. 위토 

넘겨서 부수적인 거니까, 굳이 바이오라 

는 부분읊 강조한다면 이런 명청이 가칭 

이라도 올라와야지， 처음 타이틀서부터 

바이 오교육문화회 관, 누구든지 오해 합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데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  부교육감 김용호 

부교육감입니다.

답변드리 겠습니 다.

먼저 부족한 교육재정을 가지고 많은 돈 

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감사 

를 또 드립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성격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송 위원님께서, 지금 

아시다시피 충청북도에 지역산업으로 하 

는 것이 바이오테크가 핵심산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도만 이 

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

[재 163회 -재 2 차  본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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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리 충청북도, 앞으로 학생들이 가서 

일할 부분도 바이오산업이 많이 들어오면 

바이오에 가서 그 일읊 해 춰야 됩니다. 

취업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바이오에 대한 충분히 교육을 

받는다면 그 산업체에 의업하는 것도 용 

이할 것으로 보면서, 또 성격상 말씀하셨 

는데 지금 우리 설치계획을 보시게 되면 

그 7차 교육과평 운영 그런 것들읊 감안 

해서 바이오전시관이 900평입니다만은 그 

전시풀들을 학생들이 충분히 보면서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방금 걱정하신 

부분은 대공연장을 L 〇〇〇평을 확보를 하 

고, 테마식 체험활동 영역실, 취미여가활 

동실 , 전통문화활동실 , 첨단정보활동실， 

평생교육실, 이런 시설을 확보를 하면서 

이것도 부족한 것으로 봐서 다른 지역에 

서 부족한 것으로 뵈•서, 그래서 종합스포 

츠센터를 특별교부금이 아닌 기획에산처 

에서 직접 받는 국고사업비를 획•보하려고 

하는 그런 애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바이오가 들어갔다고 

해서 전부 다 바이오 관련 특별활동이라 

든가 교육과정만 배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읊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⑩ 의장 이상일 

송 위원님 보충질의 들나셨죠?

⑩ 송대헌 위원

예

《이기수 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 

습 니다/’ 하고 말함》

⑩ 의장 이상일

여}, 이기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이기수 위원

학생문화회관, 참 이것은 어제 오늘 논 

의됐던 것이 아니고 우리 충북교육청의 

숙원사업이며, 또 바이오산업을 우리 도 

의 톡성화 산업으로 하고 있는 중에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제가 

3대에 아마 교육위원 _  그 학생문화회관 

건립 문제 때문에 각 시 • 도를 가 봤습니 

다. 부산 학생문화희관도 가보고, 몇 군 

데를 가 봤습니다만은 그쪽도 시에서 기 

부채납을 받고 했어도 예산이 아주 대단 

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규모가 아주 상당 

히 대단할 정도로 건립을 했는데, 몰론 

우리 도는 재정적인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195억원이라는 

에산을 가지고서 건립을 하고, 거기서 이 

제 전시관을 3분의 1을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양쪽을 다 살리기가 상 

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대개 이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개 

전시공간을 2,5%인가 아마 10%미만 정도 

로 돼 있고, 대개 다른 시설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전시시설이 과다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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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나머지 시설은 평수가 없고 말입 

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문화회관, 또 바이오학 

생문화회관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 

고서 출범하는 이 마당에 이왕 한다면 이 

게 한번 하고서 내년어j 또 하고 몇 번 이 

렇게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우 

리는 이게 1세기에 한 번 있는 사업이라 

고 봐도 과언이 아닐멘데, 단번에 이 사 

업을 종료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주 도 

하고 협의해서 말입니다 좀 큰 규모로 이 

것을 시작을 해 갖고서 금년에 완성을 못 

한다든지 하면 뭐 몇 년이 걸려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양쪽의 목적을 다 부합시 

킬 수 있는 그런 바이오문화회관을 건립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상은 학생문화회관 

건립시에 당초에 행정질의에서도 제가 한 

번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할 때 양쪽을 충족할 

수 있고, 앞으로도 루회없는 그런 학생문 

화회된'을 건립하는 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어떻습 

니까? 지금 우리 교육재산을 우리 도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흑시 얼마나 되며, 

또 도 재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것을 기부채납을 한다면 앞으로를 위해서 

라도 바로 우리 소유로 받을 수 있게공

둥기나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종 

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이기수 위원님께서 우선 사업규모를 좀 

더 종합적이고 크게 할 의향에 대해서 질 

의블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재정 형편상 195억을 투 

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때우 큰 사업입 

니다.

보통 저희들이 고등학교 30학급 규모를 

세우는 학교보다 더 큰 규모의 대단위 사 

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이용이 

바이오전시관을 제외해 놓고 나면은 상당 

히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9W 평 중 

에서 1,200평율 제외해 놓고 다른 시 • 도 

의 체육시설을 제외 능는다면 저희들이 

더 큼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시 • 도의 학생 

교육문화회관에는 체육시설이 포함된 시 

설이고, 저희들은 체육시설을 별도로 구 

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에 대 

해서는 다른 시 • 도와 그렇게 협소하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것을 종 

합적으로 수립해서 하기보다는 1단계로 

우선 지금 현재 추진하는 195억 공사률 

마친 후에 체육시설공사를 추가하는 안으 

로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청에서는 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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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드리겠고 

요, 두 번째, 토지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 그것을 소유된읊 직접 무상 

이용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재산의 소유가 충청 

북도 도로 등기가 나고, 다만 관할청이 

교육감이냐 도지사냐 이렇게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교육재산 중에서도 상 

당부분을 도지사가 관리하는 소유편율 저 

희들이 사용하는 면적도 있고, 또 반대로 

교육감이 관리하는 재산 중에서도 일부의 

재산이 도로에 편입돼 있거나 과거부터 

시에서 훨■용하는 재산들이 다수가 있습니 

다.

그러나 이 재산핀을 도지사 입장이나 

교육감 입장에서 완전히 무상으로 7,000 

평을 준다는 것은 도의회의 숭인을 거쳐 

야 될 뿐 아니라 현재 법령상으로도 무상 

으토 이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이 건 

립됐을 때 우리 김천호 교육감의 소유로 

둥기가 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건물은 우리 교육감 명의 

로 되고, 나머지 토지는 그냥 무상 사용 

으로 해 갖고서 지사가 소유하게공 그렇 

게 되는 겁니까? 기부채납을 하게 된다면

[재 163회 -재 2 차 본 회 의 }

아주 토지의 7,000평과 건물을 다 우리 

교육감 명의로 기부채납한 걸로 해 갖고 

서 받아 갖고서 등기될 수 있게품 그렇게 

는 안되는 겁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본래 행정응어상으로는 저희들이 국가 

기관이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기부채납은 지금 법령의 규정에 없고, 다 

만 무상양여가 가능하냐,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것이 도교육 

감 입장이나 아니면 도지사 입장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토지이기 때문에 주인은 충 

청북도입니다. 다만 관리청이 교육감이냐 

도지사냐의 문제이고, 기부채납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없고, 또 그 

것을 도청쪽에서도 검토롤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같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무상으로 그 사용을 토지를 하 

라, 그래서 무상양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상양여계약을 하 

게 되면은 그 재산편을 활용하는데 있어 

서는 교육감이 소유견자 못지 게 그 재 

산견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 있습니다.

⑩ 교육감 김천호

그 7,000평에 대해서는요 작년도에 충 

청북도지사가 충청북도교육감에게 영구 

무상임대, 이런 걸로 공문서 형식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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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하는데는, 다만 그 

소유된은 지금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못 받았지만은 영구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쟁의 소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그건 말씀 울리겠습니다.

⑩ 의장 이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규강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예, 고규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⑩ 고규강 위원 

고규강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기획관리 

국장님, 세 분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타 

시 • 도 의  이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툴 해서 안 

건립한 도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뭐가 이 교육위 

원들의 자존심읊 건드리느냐 하면은 바이 

오산업 때문에 전시관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합니다만은 7,000평 

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해서 바이오라 

는 그 명칭이 앞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공간을 1,200평, 3분의 1 공간을 준다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 엄청 주객이 전도된, 

주체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 

은 바이오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 

든 것을 보면 그 타이틀이, 타이를만 보 

면 그것을 보고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 금방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이라고 

했읊 _ 는 바이오롤 교육하는 장소가 아 

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명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모 

든 지방자치단체가 도민들의 문화공간읊 

설치해 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닙니 

다. 도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주체가 도교육청이라는, 다시 말 

씀드리면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 

나는 공간사용에 있어서 바이오의 여러 

가지 전시관이라든가 거기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20% 정도의 한 800평,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간담회 

에서도 이것이 해결 안되면은 도저히 이 

조례를, 교육문화회관 승인을 하기가 어 

렵지 않느냐, 이런 상의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교육청의 교 

육감이나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청율 생각해 가 

지고 말쏟하시는 게 아닌가, 어려운 거1 

있어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답변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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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바랍니다.

⑩ 부교육감 김용호

부교육감입니다.

답변 드리 겠습니 다.

그 명칭을 바이오라는 말을 쓴 것이 그 

렇게 부담이 되리라는 생각은 사실 안했 

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 

리 충청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전략적으 

로 키우는 산업이 바이오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외적으로도 바이오를 홍보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도움 

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명칭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울을 짓고 

나면 어차피 조례도 제정해야 되기 때문 

에 그 당시에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거 

와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교육위원회도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획-정을 해야 되고 

요, 또 도의회까지 가서 또 확정을, 확정 

할 조례니까，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그 명칭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 

음에 공간사용에 있어서 800평 문제도 지 

금 현재 지금 보면은 1,200평 중에 900평 

이 전시관이고 나머지 300평은 정보관으 

로 쓰는 건데, 정보관은 학생들이 들어가 

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없고요, 이 900평 문 

제인데, 900평은 당초에 저쪽에서 도청에 

서 1,200평을 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전체 

적 규모를 고려해 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했는데, 그게 지금 전시물이 지금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니고 초 • 중 • 고생 

들이 전부 보고 배우고 하는 그런 아까운 

학습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 

는 사실 생각할 _  어차피 도청에서 해 

주면 고맙다, 우리 초 ，중 * 고생들을 위 

해서 다 해 주는 거니까 우리야 그 이상 

고마울 4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위원님 

이 말씀하시니까 저쪽 바이오기획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  어떻게 그쪽에서 어떻 

게 생각하느냐 해서, 아까 교육감님이 말 

씀하신 거와 같이 전시물의 양이 최종적 

으로 나올테니까 그_  봐 가지고 확정율 

해서, 지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뭐 도 

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그 

런 의견 계시면은 아마 무리가 가지 않는 

한 받아들일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 

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압겠습니 

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⑩의장  이상일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것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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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경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진옥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람니 

다.

⑩진옥경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에 추가하는 질의 

입니다.

아까 명칭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저는 위 

원님들 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교육 집행청의 입장도 또 이해할 수 있 

는 부분들이 있고요, 같이 렵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양보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바이오 부분도 조 

금 더 열린 생각으로, 다만 아까도 지적 

했둣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자 

료들을 그러니까 아주 학술적인 그런 어 

려운 자료라든지 일반인을 위한 그런 어 

려운 자료들을 넣지 않고 아주 소상한 그 

런 설명들이 첨가된 형태로 해서 바이오 

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나아가고. 그것 

이 우리 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교 

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면은 그 

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논란이 왜 이렇게 되는가, 

또 영역부분에서의 논란이라든자 아니면 

명칭의 논란,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우 

리가 설치에 관해서 심의하는 이런 과정 

이 때우 뭐랄까 바위어 있기 때문에 생겨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제

가 아까 첫 번째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 

서 이해를 해 달라고 집행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 _ 문에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일반 시민단체들이나 아니면 여론에 

서의 반대여론을 생각해서 심의 자체롤 

고려하지 않율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만은 그 이해한다는 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짧은 제 

소건에서는 이런 결정 절차가 사실은 단 

체장들이 어쨌든 판단이 있으셨겠표. 그 

렇지만은 그 판단에 앞서서 과연 학생들 

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또 지역 학부 

모라든지 요구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선 

행되고 그것이 파악된 위에 그 판단들이 

있으셨으면은 이렇게 갑작스런 어떤 상% 

에서도 지금 이야기들이 왼훨■하게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읊 하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아래로부터의 요구부터 시작해서, 

또 수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고, 그리고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런 과정이 아 

니고 이것이 바위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률 한다는 전제롤 말 

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풀론 공조체제라 

어려움이 있으리라 저도 납득할 수 있지 

만은 제가 첫 번째로 이것읊 넣은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충분히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앞으로 그것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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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실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워보고 싶 

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⑩의장 이상일

진 위왼님, 지금 답 변 을 ......

⑩진옥경 위원

답변읊 해 주시면은 제가 결정하는데 

도옴이 되겠습니다,

•  교육감 김천호

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 

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청하고 교육부하고 이렇게, 또 우리 도교 

육청 자체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 

라 이렇게 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 

신 뜻도 충분히 아는데, 그 내용이 아마 

다른 사업은 그런 일이, 또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겁니c f.

그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아서 

앞으토 교육행정에 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잘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진옥경 위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요, 이게 

밀레니엄 타운 자체, 그러니까 지금 교육 

문화회관뿐만 아니라 밀레니엄 타운의 조 

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논란의 소지가 많고요, 어떤 것들율 넣을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작

년 12월달에 충복 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 

도정계획 12대 과제 발표의 토론회가 있 

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런 단체장울 맡 

으신 분들의 어떤 결정이 어떤 핑장히 어 

려음을 많이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그 

부분의 하나로서 이제 저기하는 것이고, 

송구스럽지만 다시 한번 여둬보게 된 것 

입니다.

그리고 놀이기구단지에 대해서 제가 여 

쭤본 것은 이제 아이들이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워 어릴수록 그렇지만은 커서 

도 놀이기구 쪽으로 많이 옮겨지게 되거 

든요. 그럼 때 이것이 뭐랄까, 타는 것들 

도 많고 요금읊 줘서 하는 것들이 수입은 

되겠지만은 우리가 교육문화공간들을 확 

보하고 거기서 원가 창의적인 활동을 만 

들어내야 되는데, 주어진 놀이기구를 타 

고 노는 것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덜 교육적이라고 블 수 있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게품 가능하면 그렇게 뭐랄까, 

아이들이 정신없이 노는 데만 팔리지 않 

는 놀이시설들읊 좀 협의하실 때 좀 고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러브호텔 부분이 있는데 

요， 청주시도 지금 그것 때문에 핑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밀레니엄 타운 

에정지 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주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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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입니다. 사실은 무슨 오창단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벌써 들어서고 있는 것에 대 

해서 언론에서도 지금 보도가 된 것을 제 

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인 

근에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정말 전국을 대상으로 이 교육문화회관을 

개방하시겠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난립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시겠는가 하 

는 부분에대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복안 

이 없으시다면 앞으로의 렵의과정 속에서 

이것은 충분히 요구하시고 좀 정화할 수 

있는 이런 강제적인 어떤 요구률 해 주시 

기툴 좀 부탁드리면서，제 질의 마치겠습 

니다.

⑩ 의장 이상일

진 위왼님, 답변을 더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⑩ 진옥경 위원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⑩ 의장 이상일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 

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복도Bio교육문화회 

관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 북도Bio교육문화회 관설치 계획 안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충청북도 Bio 교육문화 

회관 건립은 학생과 도민의 숙원사업인만 

큼 본 계획이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위 

왼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최 

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비■치고자 합니 

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63희 충청복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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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운,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응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과학실업교육과장 김 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 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총무과장 안용균, 기픽관리과장 백남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재 내 3 회 -재 2 차 본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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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效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 와  같이 작 성 하 고  아 래 와  같이 연 서 항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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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第 1 6 3 回 忠 淸 北 逆 敎 存  委11 會 (臨 時 會 : 2004 . 2. 1 0 . -  2. 12 .(3日間)

0 {時 1 해 議 案 件 備 考

2월 10일(화) \

(11:00) □ 개 회 식

[ 제 1차 본회의  ]

1. 제1於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1 2. 10. ~  2. 12.(3일간)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려， 제안설명 )

□  산  회

(14:00)

2 1  11일(수) 
( 11:00 )

□  의안관련  현장방문

□  의안협의(집행청  설 명 》 졌본회의휴회

〇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정 원조례중개 정 조례안 ᄍ

i □  간 담 회 (의 안  처리)

〇 2004. 1. 28. 의견청취  결과분석  

〇 현장 확인 • 조사  결과에 따른  의견협의

2 1  12일(목》
(11-00) [ 제 2 차  본회의  ]

I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개정 조례 안

2. 중청북도B i o 교육문화회관 설치 계획안

□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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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2 )

의 안 번 호 제 /知 • ，호

의 결
연 월 일

2004년 2월 일
예  회호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줄

연 월 일
2004년 2월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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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_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요여)4. 2. 牛 .
제 줄 자 : 중정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총  무 과

O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_ 丄 29. 대통령령 제燃47호) 
및 동규정시행규칙(개정  20011.3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4호)의 개정에 근거 
하여 기존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정원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단위학교 
자율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행정력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O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 ,8 2 3 명에서 148명이 
증원된  2,9기 명 으 로  함. (안  제2조》

-  정원의  총 수  : 2,期 3 명 직  2,9기 명 (증  148명 》
•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변동없음
• 본청, 지역교육청，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림의 각급학교 장원: 2,810명려2,■ ( 증  ■ 명 )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호
• 충청북도교육청 : 표준정원  2,971명，보정정원  3,060명

□  개 정 근 거

O  지 방교육행정 기 관의 기 구와정 원기 준등에 관한규정 제14조 
〇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저13조 
O  시 • 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저 12004-1호 (20041.30)]

□  개 정  조 례 안  : 붙 임

□  참 고 사 항

〇 신 • 구조문대비표 
〇 관계법령 발췌서

□  개 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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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 례 중개정 조례 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 정 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 중 “2,823명”을 “2,9기명”으로 하고 동조 제m  중 

“2,810명”을 “2,958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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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도교육청에  두는 저12조(정원의  총수)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823명

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971 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청，지역교육청, 직속기관，지역

교육청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2 . 시 . . ’ ....................... ................................

2.810 명 2.9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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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게정 ■ 경  대통령령 제， 회

제 M 조 (표 준 정 원 의  책 정 》 ① 교 육 감 은  정원관리의  적 정 화 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 모 하 기  위하여  교 육 인 적 자 원 부 령 이  정 하 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 원 (이 하  

"표 준 정 원 "이 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 원 을  책 정 하 여 야  한다.

②  교육 감 은  교 육 행 정 수 요 의  급 격 한  증 가  등  부 득 이 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표 준 정 원 에  대하여 교 육 인 적 자 원 부 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 정 한  정 원 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 정 하 고 자  할 경우에는  교 육 인 적 자 원 부 령 0] 

정 하 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장 관 의  승 인 을  얻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 인 신 청 은  교 육 인 적 자 원 부 령 이  정하는  부 득 이 한  경 

우 를  제 외 하 고 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 여 야  한다 .

④  지방자치 단 체 의  폐치 . 분합, 경계변경  또 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 • 도  

교육청의  표 준 정 원 을  산 정 할  수 없는  경 우 에 는  그  시 . 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  • 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 사 한  다른  

시 •도 교 육 청 의  표 준 정 원 을  참작하여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장 관 이  정하는  정원에  

의 할  수 있다.

제 19조 《정원의  규 정 》①시 . 도교육청에  두 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 라  당해 시 • 도의 조 례 로  정한다 .

1. 교 육 위 원 회  의 사 국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 속 기 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② 직 급 별  정 원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 제 2항 

의 규정에  의한  단 위 기 관 별 로  당해 시 • 도의 교 육 규 칙 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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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육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개정 2M130 교육인적자원부령저_

제 3조 《표 준 정 원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도  교육 청 별  지방 공 무  

원의 표 준 정 원 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 -

③  영 제14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 정 한 정 원 " 

이라  함은  표준정 원 에  보정비율  1.03을 곱하여  산 출 한  정 원 (이 하  "보 정 정 원 " 

이라  한 다 )을  말한다 .

④  교육 인 적 자 원 부 장 관 은  저U 항 및 저13항의 규정에  의한  표 준 정 원  및 보정정  

원 을  매 2 년 마 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 .

□  시 • 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펴

표 준 정 원  j 보 정 정 원 비 고

중 청  북 도 교 육 청 2,971 i 3,0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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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서 면 답 변  서

충  청 북  도  교 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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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감^지방공무원정원조_  개정관련자료

□ 근 거

〇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개정 2004丄 29.)

〇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개정 2001130.)

◦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교욱^적자원부고시 제2004-1 호)
〇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도입 등 관련 조직 * 정원담당자 회의자료(2301130.)

=1 목  적

〇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행정직 배치 확대 및 사무책임자의 

상위직 경력자 배치로 교육행정의 전문성 책무성 강화

=  주 요 내 용

〇 「총정원제」를 r 표준정원제』로 전환

-  총정원 2,8然명 더 표준정원 2,9기명 (148명 증)

-  집행기관(본청, 직속，지역교육청, 각급학교》정원 2,810명 여  2，效8명

-  보 정 정 원 :  표준정원의  3% 인정 ^  今 參  니 -  ； -

드 보정 정 원  :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 i t 준정원에  '〒가 부 역 하 는  정원

~ 표군정원 운용주기 : 2년 단위로 고시(현 il준정원 ' 2005년 8월까지、

~ 표순정원 산식구성 기준 : 학교수，학교규모，지역교육청 수 등 구성

〇 일반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  기준 : 6급(28%:각30%), 7급(38%:각44%), 8 9급(26%극18%)

ᅭ 증 . 갇 예상인원 : 6급 64명 증 , 7호1■명  증, 8 • 9급 46명 감

- 조정이유 : 초 중등학교 행정실 책임자 최저 7급 이상 택정
초 등 학 교  행정실  책임자  : 최저  7급  이 상  책정 

. 중  • 고교  행정실  책임자  : 최저  나급 이 상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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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후  추 진 계 획

〇 조례개정에 따른 교육규칙 개정

- 정원의 총 수 : 시  도조례로  정함

- 직급별 단위기관별 정원 : 교육규칙으로 정함

- 근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

〇 신규채응 계획

- 2004년도 상반기 중 추진(채용인원 추후 확정》

초 시 • 도별 표준정원 증가(현재 정원대비 증가율》

* 숭북*148명 (5.20/»증가), 강원-108명(2 .8%증가)，숭남-分4명(1.5%궁가,) 
전북- 3 명(0.07%증가), 전남- 36명(0.7 %증가), 경북-68명(1.2% 증 가 ) 

경남- 95명(1.7%증가), 제 주 ~ 5 5명(4 8 % 증가), 서울- M 명(0 .4% 증가) 
부산-158명(4 3 % 증가), 대구- 6 6명(2 .6%증가), 인천-127명(4 .5% 증가) 
광 주 _ 4 9명(3.2%증가), 대전- 36명(2 .2% 증가), 울산-106명(7 .9% 증가') 

경기- I ,7然명 (ZL.1%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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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 f m i B  대통령령 저班47회

제14조(표준정원의 책정》① 교 육 감 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 리 화 를  도  

모 하 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 하 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 원 (이 하  "표  

준 정 원 "이 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 원 을  책 정 하 여 야  한라.

■,2，'교 육 감 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 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 육 인 적 자 원 부 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브 

정한  정원을  조과하여  정원을  잭 정 하 고 자  할 경우에는  교 육 인 석 자 원 부 령 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장 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고: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 정 은  교 육 인 적 자 원 부 령 이  정하는  부 득 이 한  경우 

를 제 외 하 고 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 여 야  한다.

多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토  인하여  시 ，도교  

육청의  i t 준 정 원 을  산정할  수 없는  경 우 에 는  그 시 • 도 교 육 %의  표 꾼 정 원  신" 

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 • 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 사 한  다른 

시 • 도 교 육 청 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장 관 이  정하는  정원에  의 

할 수  있다.

제19조《정원의 규정》d ;시 ，도교육청에 〒는 정원의 종수근 다늠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1. I l l 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ᅱ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호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소안에다 제13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 ■도의 교육규칙으트 정한！:느

— 200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개정 2001130 교육인적자원부령저法4호)

제 3조 (표 준 정 원 ) Z  영 제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 •도  교 육 청 별  지방공무원  

의 표 준 정 원 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 .

1 영 제14조제2항에서 "교 육 인 적 자 원 부 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브정한정원"이  

타 함 은  표 준 정 € 에 보정비율  1.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이하  "보 정 정 원 "이 라  

한 다 )을  말한다 .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장 관 은  제조항 및 저13항의 규정에  의한  표 준 정 원  및 보정정원  

을 그년마다 8월궁에 산정하여  고 시 한 다 .

□  시 . 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교육인적자원부 :的 ■ 於 1호)

구
n r

;n  주  :리 令J  I-1丄 〇 \ 1  : 보정  정 원 : 비 T7

 ̂ 충 청 북 드 교 육 청 〇  Q7]«™* , *그 • JL. 3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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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서

致소

2004. 1. 30《금 ). 14:00 
교육혁신위원회 회의실 J

(www.moe.go.kr)

시 . 도교육감 4^- 자방공무원 1 준정원제 도입 등 관련

不직 - 정 운 !담 당 자  회 의 자 료..■，■in，，"■ jf 讀C: :】聲 ■_』__■ ...:• ■ 』" ■ m ■ ■ ii，iiU 』_

2004. 1.30

교육인 적 자원부_S Mi ii i__i ■[ ]■_■■_•» ■[ ■ ■&___«• ■

(지 방 교 육 기 획 과 )



[별표 1]

시 • 도 교 옥 청  지 방 공 무 워  표 주 정 워  산 식 (제 3조 제 1 항 관 련 )

一！. __특별시 • 광역저 : —  —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 + (5.793702 x 학교수 증감분 x 〇.6 + 
0.1919011 x  학급수 증감분 x  〇.4) x  1.15 + 70.9 x  2국6과 지역 
교육청 증감분 + 57 x 4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 4)3 x 2과 지역 
교육청 중감분 •

9| £■“> ，■■■，■丄，-，

I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 + (5.022132 x 학교수 증감분 x 〇.6 +
! 0 .3594281 x  학 급 수  증 감 분  x  〇.4) x  1.15 + 61.6 公 2국6과  지 역

| 교 육 청  증감분  + 班 .5  x  4과  지 역 교 육 청  증 감 분  + 31.6 x  2과  지 역

I 교 육 청  증감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비고 : 1. 현정원에 대한 호정정원은 각각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특별시 - 광역시

[현정원 + {1.720094 x  (학 급 수 + 학 교 수 )의  자 연 로 그 값 } x  학 교 수  

- 168.1659 x  2 국6 과  지 역 교 육 청  수  + 177.8311 x 4 과  지 역  

교육청  수  + 105.4566 x  2과  지 역 교 육 청  수  + 161.기 器 ] + 2

나. 도

[현 정 원  + {1.910288 x  (학 급 수 + 학 교 수 〉의 자 연 로 그 값 } x  학 교 수  

+ 123.1787 乂 2국 6 과  지 역 '교 육 청  수  ‘  49.33297 x  (2과  지역  

교육청 수  + 4 과  지역교육청  수 ) + 225.1432] + 2

2. 학 교 수  . 학 급 수  및 지 역 교 육 청 수 는  현 정 원 을  조 정 한  연 도 의  4 월 

1 일을  기 준 으 로  산 정 한 다 .

3. 학 교 수 -  학 급 수  및 지 역 교 육 청  증 감 분 은  각 각  현 정 원 을  조 정 한  

연도에  대 한  당 해 연 도 의  증 감 분 을  말 하 며 ，해당연도의  4월  1 일 을  

기준으로  산 정 한 다 . 2

2 的



교 육 면 적 자 원부 고시 제 2004 - 1 호

지방교육 행 경기 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3조:®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A f - 도교육평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및 보정정원을 日•음:파 같이 고시한다.

2004년 1월 別일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장 관

시- 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단위  : 영)

구 tssti r 표준정원 j 보정정원 _ 비 고

총 계 改 ,881 改 .789
서울특별시교육청 7,358 ： 7,578

부산광역시교육청 3,784 3,897
대구광역시교육청 2.602 2.680

인천광•역시교육청 2,930 3,017 |

광.주광역시교육청 1,577 1.624 |

대전광역시교육청 1,669 1.719

울산광역시교육청 1,432 ■ 1.474 |

경기도교육청 10,212 10.518 |

강원도교육청 3,876一，"-—、. 1 3 , " 2 ....._ … .I ......_........_ ..
충청혁도교육청 . ^2 ,9 7 1  :

^   ' '■•사-.
， 3.060

충청남도교육청 4,257 ! 4,384 j
전라북도교육청 4,105 4,228 |

전라남도교육청 5,054 | 5,205 j

경상북도교육청 5.462 ! 5,625 1

경상남도교육청 5,397 i 5,558 |

제주도교육청 1,195 | 1,230 |

1 .

，• 2 0 4 ，-



第 163M 忠淸北道敎育委M 會(臨時會)(閉會中)

鑛 f t  . 資 리 열 員 會  ̂ ^

忠淸北道敎育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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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6 3 N  & W : 에 , ■ 中 )  第  2  號

懲 戒 • 資 格 審 査 小 委 員 會

忠 淸 北 道 敎 育 委 員 會  議 ，m

2004년 2월 27일 (금요일》 10시 38분

議 事  EJ 程  (재1的회 임시회(패회중) 재2차 징계 • 자격심사소위원회》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진옥경교육위원징개의건

附議된 案件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10시 38@ 개회》

•  위원장 송대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징계 • 자격심 

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의는 2004년 2월 17일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 

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규강,

김남문, 성영용, 이기수 교육위원으로부 

터 지난 저U 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회 제1차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했던 진육경교육위원징계의 건

을 다시 심의하기 위하여 징 겨卜자격심사 

소위원회 개회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 

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 시 40분 》

⑩ 위원장 송대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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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3회 - 제 2차  징 계  • 자 격 심 사 소 위 원 회 ]

우 선  유 인 물 을  참 고 하 여  주 시 기  바 라 며  

본  소 위 원 회 의  활 동 은  2월  27일  1일 간 으  

로  하 여 , 지 난  제 1期 희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임 시 회  저U 차  징 계 • 자 격 심 사 소 위 원 회  

에 서  심 사  보 류 된  진 옥 경 교 육 위 원 징 계 의  

건 을  다 시  심 사 하 려 는  것 입 니 다 .

이 러 한  의 사 일 정 안 에  대 하 여  이 의  있 으  

시 면  말 씀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없 습 니 다 . ” 하 는  위  왼  있 음 》

이 의 가  없 으 므 로  의 사 일 정 은  본  위 원 장  

이  제 의 한  대 로  의 결 되 었 음 을  선 포 합 니  

다 .

ᅳ 참  조  : 의 사 일 정 안 ( 별 첨  U

( 끝 에  실 음 》

2. 진 옥 경 교 육 위 원 징 계 의 건

(10시  41분 》

⑩  위 원 장  송 대 헌

다 음 은  의 사 일 정  제 2항  진 옥 경 교 육 위 원  

징 계 의 건 을  상 정 합 니 다 .

회 의 의  원 활 한  진 행 을  위 하 여  잠 시  정  

회 하 고 자  합 니 다 .

정 회 를  선 포 합 닌 다 . ，

(10시  41분  정 회 ) 

(12시  16분  속 개 》

현 재  속 개 에  있 어 서  성 영 용  위 원 이  불  

참 이  되 어  있 습 니 다 . 그 래 서  위 원 장 을  포  

함 한  4명  위 원 님 이  참 석 이  되 었 습 니 다 .

지 금 부 터 는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희 회 의 규

칙  제 57조 저 U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비 공 개  

회 의 로  진 행 할  것 임 을  선 포 합 니 다 .

(12시  16분  비 공 개 회 의 개 시 》 

(12시  21분  비 공 개 회 의 종 료 ) 

•  위 원 장  송 대 헌

지 금 부 터 는  회 의 를  공 개 하 겠 습 니 다 .

회 의 장 에 서  나 가 셨 던  분 들 께 서 는  회 의  

장  안 으 로  들 어 오 셔 도  좋 습 니 다 .

의 석 을  정 돈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회 의 속 개 를  선 포 합 니 다 .

표 결 결 과  의 사 일 정  저12항  진 옥 경 교 육 위  

원 징 계 의 건 은  찬 성  4표 로  공 개 회 의 에 서 의  

경 고 하 기 로  의  결 되  었 음 을  선 포 합 니  다 .

위 원 님 들 께 서 는  수 고  많 으 셨 습 니 다 .

그 러 면  이 상 으 로  징 계  • 자 격 심 사 소 위 원  

회  일 정 을  마 치 도 록  하 겠 습 니 다 .

제 2차  징 계  • 자 격 심 사 소 위 원 희  산 회 를  

선 포 합 니 다 .

감 사 합 니 다 .

(12시  22분  산 회 》

⑩  위 원 장  송 대 헌

의 석 율  정 돈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회 의 속 개 률  선 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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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출석위원 : 5명

[제163회-제2차 정계 •자격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송대헌, 간사 김남운,

위 원 고규강, 성영용, 이기수.

※• 부록

- 징계 • 자격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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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히(폐회중) :
!<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i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 세 h I



(별첨 1)

懲 戒  • 資 格 審 査 小 委 員 會  議 事 0 程 (案 )

第 163M  忠 淸 北 ,■敎 f f 多 i l 會(臨時會) (閑會中)

R  時 附' 議  案 件 ； ■  考

2월 27일(금) 1

(1030) 【제2차 징계 • 자격심사소위원회]

1. 의 사 일 정  결정의  건

2. 진옥경 교육위원 징계의 건

졌.비공개회의 진행

0 의사일정 제2항(징계의 건》상정후 표결시까지

□  산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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